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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십니까?

  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.

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․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

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『서울특별시

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

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

○ 동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규

정되어 있지 않으나, 2015.7.24.에 개정된「지방자치단체 기

금관리기본법」(법률13428호)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

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 감채기금이 

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남아

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

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

초과할 수 없다.” 고 규정하고 있는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

기본법」제4조제2항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

○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.

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

   감사합니다.


